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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2-1판 개정 안내

1. 관련

가.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-3987(2021.8.26. ) , '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

조치 변경 안내 '

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17931(2021.8.27. ) , '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
(제10-3판)」개정 안내 '
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관련 귀 기관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3. 관련대호를 통해 8.30 부터 기(旣) 시행중인 해외입국 관련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

｢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｣ 제2-1판을 송부하오니, 업무 시 적극 활용

하여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주요 개정 사항>

○ (해외입국자) '입국일 '기준으로 접종완료여부 판단, 검사 확대(입국 1일차 검사 추가)

<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방역 조치 조정사항 >

구분 현행 개정안

격리‧
감시
체계

자가격리 면제▶및 수동감시
(보건소확인시검사‧신고등안내) ➠ 좌동

▶면제
조건

①해외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
(예방접종완료후2주경과된후출국자)

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
③베타형‧감마형‧델타형변이등유행국

가에서입국한경우가아닐것

➠
①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

(예방접종완료후2주경과)
②유지
③유지

진단
검사

(2회)
①입국 72시간 전
<추가>
②입국 6∼7일차(보건소)

➠
(3회)
①유지
②입국1일차
③유지

○ 기타 현행화

- ‘ 해외입국자 ’ 격리면제조건 및 진단검사 조정에 따른 현행화(수동감시 안내문, 생활

수칙, 업무담당자의 수동감시 실시 요령 등) ,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조항 등



붙임 1.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(제2-1판) 전후비교표 1부.

2.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(제2-1판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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